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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투자 프로젝트 양도 관련 관세 절차, 환경보호세 신고, 화학물질의 세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세 지침 공문이 발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
록, KPMG는 아래와 같이 주목할 만한 공문의 주요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안내드립니다.

투자 혜택 대상에 해당하는 투자 프로젝트가 고정자산을 면세로 수입한 후 그 일부를 양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관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제XVII구역 세관지국(Dong 
Nai 관할 세관지국)이 2026년04월01일자로 발행한 제 619/HQKV18-NV 호 공문 (이하 “공
문 619”)

• 공문 619에는 세관당국에 대한 양도 사실 통지 절차, 면세 대상 품목 목록의 통지 절차, 
양도 대상 품목에 대한 세관 신고 의무 이행 등,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요구되는 제반 사
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또한, 공문 619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
는 과정에서 생산 활동이나 영업활동을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 자산의 인식 시점
은 양수인이 자산을 이전 받고 관련 세관 신고 절차를 모두 완료한 시점으로 명시되어 있
습니다. 

• 아울러, 특히 주목할 사항으로는 공문 619에 따라 자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내수 판매
를 진행하면서 세관당국에 자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적발 시 최초 수입신고서에 근거한 세액이 추징되며, 이와 별도로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현행 관련 규정에 다라 행정상 처분을 받게 됨이 명시되
어 있습니다.

수입 석유류에 대한 환경보호세 납부 시점과 관련하여 세관국의 지침을 제공하는 2026년4
월17일자 공문 제 15374/CHQ-NVTHQ 호 (이하 “공문 15374”)

• 공문 15374에는 환경보호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수입 석유류에 대해 환경보호세의
신고 시점과 신고 처리 장소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ꟷ 기업이 석유류 사업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석유류 수입.도매 중심 상인 또는 석유
류 생산자인 경우 (석유류 수입.도매 중심 상인의 판단 기준은 Decree 83/2014/ND-
CP의 일부 수정/보완한 Decree 95/2021/ND-CP에 규정됨), 직접 관리 세무당국에 세
금 신고서류 제출하고 세금 신고 이행합니다. 

ꟷ 기업이 석유류 수입.도매 중심 상인이 아닌 경우, 수입 석유류에 대한 수입관세 신고
시점에 동시에 환경보호세 산정, 신고하고 납부 이행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성분 신고 관한 세관국의 2026년4월14일자 공문 제 15269/CHQ-GSQL 호 (이
하 “공문 15269”) 및 제XVIII구역 세관지국 (Dong Nai 관할 세관지국)의 2026년3월31일자
공문 제 608/HQKV18-NV호 (이하 “공문 608”)

• 공문 15269에 따르면, 세관국은 화학물질 통관의 필수 요건으로서 CAS 번호, 각 구성 성
분별 함량 비율 등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100%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현재의 관행에 대
한 검토 및 보고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요구의 법적 근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
습니다.
아울러, 세관국은 이에 대해 각 구역의 관할 세관지국에서 화학물질 수입 관리 실태에 대
하여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공문 15269호가 발행되기 이전에 공문 608호(OL 608)는, 부차적 성분이 비유해성이거나
규제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 성분을 100% 기재하도록 현행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
은, 각 지역 세관지국으로부터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베트남 관세청이 추가 지
침을 발행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하여 화학물질 수입 신고 요건
을 선제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KPMG는 향후 세관국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지침 문서가 발행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지속
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수출입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문이나 지원이 필요하
신 경우, 언제든지 KPMG의 전문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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